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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국립대학교 등록금 구조를 개선하여 등록금을 인하하라.

-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반환 판결에 관한 논평

지난 금요일 오후 법원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8개 국립대학교 학생 4219명이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구조적으로 불명료한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그동안 기성회비는 그 법적근거의 불분명과 사용 용도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문

제가 되어왔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으로서 등록금과 기성회비의 법

적 성격의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하여 사적 단체에 불과한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이 

기성회비를 일괄적으로 등록금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밝혔

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국립대학교 기성회는 형식적으로는 학생 보호자들의 자발적인 조

직인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학이나 등록

을 거부하여  사실상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정보나 선택권 없이 가입이 강제되어 왔던 것이

다. 또한 기성회비로 징수된 돈은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비국고로 별도의 회계로 관리되어 

사실상 국가의 감독으로부터도 멀어져 있었다. 

대학등록금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며 우리 국

민 모두의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등록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면

서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였던 기성회비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국립대학교 등록금 구조를 

정상화하고 실질적으로 등록금이 인하되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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